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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: 2022 년 9월 28일(수) 18:00 ∼ 19:00 I회의소집통보일 : 2022 년 9월 20일(화)】 1. 일 

빌딩 5증 (역삼동) 소 ; 올림피아센터 2. 장 

졸·결 사항 3. 임원 

。 참석임원 

- 이 사(6인) 이찬영1 여상원 정진호 강인수I 변윤석, 임수 

- 감 사(0인) 

。 결석임원 

- 이 사(1 인) ; 초|원준 

- 감 사(2 인) ; 장상용, 임 진옥 

교원 신규임용(안) 

대학원 학직 변경(안) 

교원 징계 의결(안) 

직원 징계 의결(안) 

커 
‘-

1) 수원대학교 

2) 수원대학교 

3) 수원대학교 

4) 수원과학대학교 

4. 안 

l~l강 
r # 

"l 털£ 

정관변경(안) 

간서명 ·£윷z I흉 

법인 



5. 회의내용 

의장 이찬영 ; 변윤석 이사와 임수 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원격영상 회의로 줄석하였음을 알 

리고,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32조에 따라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잠석하여 

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 

1)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(안) 

의장 이찬영 ; 젓 번째 상정 안건은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(안)이라고 말하고1 간사에게 설 명 

을 요정하다. 

간 사 ; 정관 저143조에 따라 2022년 10윌 1 일자 신규임용 교원 4명이 제정되었다고 알리고, 

배부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

l'.i> ' 별접 ;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명단 

이사 여상원 ;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‘ 

이사 전 원 ; 전원 찬성을 표하다.(찬성 6인, 반대 0인) 

의장 이찬영 ; 잠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(안)이 원안대로 통과 

되었음을 알리고, 별점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, 다음 안건을 진 

행하다. 

간서명 I{/휴 재;//↓ ) ~ 강걷 l/l~1찢끽 



선며 
i크 0 변경(안)이라고 말하고l 간사에게 

변경(안) 

안건은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직 

학직 2) 수원대학교 대학원 

의장 이찬영 ; 다음 상정 

을 요정하다. 

변경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 사 • 수원대학교 뷰티사이언스대학원 폐지에 따른 학직 

용은 배부자료를 잡조할 것을 알리다. 

간 

신구대비표 개정 ;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직 벼처 
20 ICE:-

이사 강인수 ;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. 

이 사 전 원 • 전원 찬성을 표하다.(찬성 6인, 반대 0인) 

의장 이찬영 ; 잠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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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

진행하다 안건을 다음 알리고l 과되었음을 

간서명 



['. ,, . 별점 ; 수원대학교 대학원 학직 개정 신구대비표 

현 승H 
C그 개 정(안) 비 고 

저12조(교육목표)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떼12조(교육목표)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| 내용 

과 같다‘ |과 같다 I 삭제 
@∼@생략 IQ) ∼@샘략 

@뷰되샤씩얻스qf학원 : K--Beatttv 휠성확l 뷰I® 삭제 
clτ1L::>~ ” T~nl =7녕 *L .,..L 「u t\JI rrL 2 T」 o n1 ::>~ 
-- L」 L」 ·‘l 0-1 t::l "'"1 ι」 ;극 -11 ‘ II ""I ‘- L..:= L」 ., 
Otk에 o r;i " :::> *Lr-L 
C> 0 E프 .., 」』‘~ ‘- --, -

- 생략 
저Is조(대학원 명칭 및 수업) @수원대학교 

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

구분하며 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, 

경영대학원, 공학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, 

호텔관광대학원, 미술대학원, 음악대학원, 

고용서비스대학원l 스포즈과학대학원, 

인공지능대학원, 문화예술대학원, 

뷰되샤쇠 t엄스페학원l 공공정책대학원, 

글로벌장업대학원이 있다 

@ 생략 
저113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@ 생략 

@ 생략 
저IS조(대학원 명칭 및 수업) φ수원대학교 

대학원은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

구분하며 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, 

경영대학원, 공학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, 

호텔관광대학원, 미술대학원l 음악대학원, 

고용서비스대학원, 스포즈과학대학원I 

문화예술대학원, 곰곰정책대학원, 

글로벌장업대학원이 있다. 

@ 생략 
제 13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@〕샘략 

@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|@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

다만, 경영대학원, 교육대학원, 공학대학원, 호|다만, 경영대학원, 교육대학원, 공학대학원, 호 

텔관광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, 미술대학원, 음|텔관광대학원I 사회복지대학원, 미술대학원, 음 

악대학원, 고용서비스대학원, 스포츠과학대학|악대학원, 고용서비스대학원, 스포즈과학대학 

원, 문화예술대학원, 뷰티카}와연土대학원. 공공|원, 문화예술대학원, 곰곰정잭대학원, 글로벌장 

정책대학원, 글로벌장업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|업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본인의 

수업연한은 본인의 신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할|신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할 수 있다+ 

수 있다. 

@ 

@삭제 

φ 삭제 

@ 삭제 

내용 

삭제 

내용 

삭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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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수원대학교 교원 징계 

의장 이찬영 • 다음 상정 

요정하다 

의결하는 징계 

안건이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자료를 잠조할 것을 알리다. 

대하여 교원에 따라 수원대학교 통보에 실지감사 결과 사 ; 감사원 간 

의결서 징계 ; 수원대학쿄 교원 G •ε 벼처 
' 2 C그 

이사 정진호 ;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. 

사 전 원 • 전원 찬성을 표하다.(찬성 6인l 반대 0인) 

이찬영 . 잠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대학교 

01 
。 17'~
-10 통과 

진 

의결(안)이 원안대로 

의결하고, 다음 안건을 

<2f끼J쫓 

징계 교원 

비공개하기로 

l~ lt/ιι; 

대하여는 

|쫓I상 (~ 

별점에 알리고, 되었음을 

행하다 

간서명 



4)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(안) 

의장 이찬영 ’ 다음 상정 안건은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(안)이라고 말하고,간사에게 Ai 
E프 

간 

,,.‘ 벼大4 
E브 D 

명을 요정하다. 

사 ;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 

직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하는 사안이라 설명하고I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잠 

조할 것을 알리다. 

;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서 

이사 강인수 ;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. 

01 사 전 원 ; 전원 찬성을 표하다.(찬성 6인, 반대 0인) 

。 IA:~
-10 이찬영 ; 잠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원과학대학교 직원 징계 의결(안)이 원안대로 

통과되었음을 알리고I 별점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의결하고,다음 안건을 

진행하다. 

간서명 | /멋 까tll1/서r갯τχ ξ I~l쩍/ 



5) 법인 정관변경(안) 

의장 이찬영 ; 다음 안건은 남{。! t::J L」 정관변경(안)으로 간사에게 설명을 요정하다 

간 

c•• 

사 ; 교육부 

내용은 

개정에 

참조할 것을 알리다. 

사립학교법 시정요구 및 

배부자료를 

별접 ; 법인 정관 개정 신구 대비표 

이사 정진호 ; 원안대로 통과를 제의하다 

이 사 전 원 • 전원 찬성을 표하다.(찬성 6인, 반대 0인) 

따른 정관개정 사유 발생으로 

의장 이잔영 ; 참석이사 만장일치 찬성으로 법인 정관변경(안)이 통과되었음을 알리다. 

자세한 

간서명 |/했깨ιιt----7 ~?Vξ 'NI;「꺼J찢; 



""'- 별점 ; 법인 정관 개정 신-구 대비표 

정관개정 신-구 대비표 

[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l 

현 행 개 정(안) 비 고 

제25조(임원선임의 제한) @∼@ 생략 제25조(임원선임의 제한) @∼@ 현행과 같음1 사립학교법 

@ 이사 정수으| 3분으| 1 이상은 교육경험이|@ 이사 정수으| 3분으| 1 이상은 다음 각 호| 제 21 조 제3항 

3년 의삼깅들 자라야 한다. |으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| 반영 

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. 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 2조저12호에 따른 유지원 

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힘 

2. 「조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

교원으로 근무한 경힘 

3. 「고등교육법 I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 

원 또는 같은 법 제 17조저11 항의 명예교수 

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힘 

4. 제 1호부터 저1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 

는 것으로서 대통령렁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

@∼@ 생략 |@∼@ 현행과 같음 

@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|@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

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|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| 사립학교법 

적이사 3분으|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|적이사 3분으|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| 저[21 조 제7항 

1. 관할정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11. 관할정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| 반영 

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자 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

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1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 

터 5년이 경과한 자 터 10년이 경과한 자 

3. 관할정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 13. 관할정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 

임된 날부터 흐널이 경과한 자 |임된 날부터 흐널이 경과한 자 
저134조(이사회 소집) @ 생략 |제34조(이사회 소집) @ 현행과 같음 I At 립학교법 

@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절언도|@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줄언도냐” 17조 반영 

회으|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멀스연t연 각|회으|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발현 각 이사 

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, 이사 전원|어|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

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죄를|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죄를 요구 

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 |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

간서명 |쳤낀納 ±?>령증 | %깨깡/ | 



현 행 정(안) 비 고 

제34조의2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 @ 이사회 제34조의 2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 φ 이사회 사립학교법 시 

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달핸 회의록을 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핸달 회의록을 행령 저1 8조으1 3 

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흐월갚 공개하여야 학교 좀페이지를 통하여 1 년간 공개하여야 저11 항 반영 

한다 다만, 사립학교법시행렁 저18조으12으| 한다. 다만, 사립학교법시행령 저18조으12으| 

저11 항 각 호에 해당하뇨 사항 S 공개하지 저1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

아니할 수 있다. 아니할 수 있다, 

@ 생략 @ 현행과 같음 
저143조(임용) @ 이 법인이 설치 -경영하노 저143조(임용) @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느 2020년 종합감 

학교의 장 E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처 이사장 사처분사항 

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며 중임 이 임용하고 임기는 1 년。로 하며 중임 할 반영 

할 수 있다 다만,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 수 있다. 다만,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

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 

는 이사정수으| 3분으|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사정수으| 3분으| 2이상의 잔성에 의한 이사 

이사회의 의결을 거져야 한다 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‘ 

@ 생략 @ 현행과 같음 
저143조의4(정년) 교원의 정년 E 만65세가 되 저143조의4(정년) 교원의 정년 으 만65세가 되 부종장삭제 

뇨 학기의 말일로 한다. 다만, 학교의 장 및 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. 다만, 학교의 장 E 

부종장은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 

제45조(휴직의 기간) 교원의 유직기간은 다 저145조(휴직의 기간) 교원의 유직기간S 다 사립학교법 

음과같다 음과같다 제59조 제2항 

1 ∼ 5 생략 1 ∼5 현행과 같음 반영 

6.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6. 제44조 저1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

1 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자녀 1 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해당 

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. 또 교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

한l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할 수 있고I 같 E 조 제 1 4호 사유로 인한 휴 

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- 직기간S 입앙자녀 1 명에 대하여 6개월 이 

내로한다. 

7 ∼ 14 샘략 7∼ 14 현행과 같음 
저159조(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) @ 교원 징 저159조(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) φ 교원 징 위원의 수 

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 계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위원。 명확화 

인 이내 위원。로 조직한다 로 조직한다. 

@ 생략 @ 현행과 같음 
〈신 설〉 저189조2{행동강령l @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사립학교법 

이사장l 학교법 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제72조으14 및 

장과 교직원 E 법렁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 제72조으IS 

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뇨 행위를 하여서뇨 반영 

아니 된다. 

@) 저11 항의 정럼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 

강령 g 「사립학교법」 저172조으IS에서 정하는 

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. 

간서명 I r~ r, ~ }-r1t ) I ~· /옳[지 %끽ι@| 



현 행 정(안) 비 고 

제92조((본부조직) @ 수원대학교에 교무처· 제92조(본부조직) @ 수원 대학교에 교무처 

입학저·교육혁신처‘국제협력처·학생지원처추| 입학처 교육혁신저 국제협력처 학생지원저주| 

업지원저·종무처·대외협력처 · 연구처,기획처 업지원저 종무처 대외협력저·연구처 기획처· 

미래전략실·경영관리실‘비서실,홍보실‘법무감 미래전략실 경영관리실 비서실 홍보실 법무감 

사실 ·학군단 등을 둔다. 사실 학군단미래교육혁신단 등을 둔다. 

제93조(단과대학 및 대학원) @ 수원대학교 제93조(단과대학 및 대학원) @ 수원대학교 정관 91조1항 

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학장 및 대 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학장 및 대 과 일치 적용 

학원장을 둔다 학원장을 둔다 

@ 저1 1 항의 각 학장 및 대학원장은 조곽순 @ 저11 항의 각 학장 및 대학원장S 보표순 

이상의 교원。로 보한다. 이상의 교원。로 보한다. 

@∼@ 생략 @∼@ 현행과 같음 
-님「 大「|

l시행일l 이 개정 정관E 2022 년 9월 28일 

부터 시행한다 

〔경과조치j 저143조 1 항에 관한 학교장의 임 기 

노 정관 개정 후 학교장 임용부터 적용한다. 

〔경과조치l 이 정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

있는 수원대학교의 미래교육혁신단은 이 정 

관에 의하여 설치된 것。로 본다 

간서명 l魔)/싸1:25~껍 ~J졌ζ] 



의장 이찬영 ; 이상으로 이사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말하고, 여상원I 강인수, 정진호 

이사를 호선하여 회의록에 간서명 할 것을 전체이사에게 동의 받고1 2022 년도 

학교법인 고운학원 저17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

2022 년 9월 28일 

위 사실을 확인함 

으| ~ 01 찬 햄낚댐G 
01 사 여 ~〕} 원 σX~y{J 

01 사 ~〕} 인 」}、-

-「

01 사 ~,그 진 으R 

01 사 변 0 ~캐끼 k캉영β9 -‘,-, -

01 사 。C그| 」A‘ ~(〔-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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